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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 “속전속결”
6월20일 2번째 공판에서 결심 가능성 … 유무죄 아닌 양형다툼 예고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회장 등이 20일 결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이 속전

속결로 진행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6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까지 모두 마쳐 20일 2번째 공판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첫 재판에 결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 김승연 회장 사건은 법원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던 만큼 <초고속 재판> 역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ㆍ부장검사 등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김승연 회장측은 6월18일 열

린 공판에서 핵심쟁점인 흉기폭행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

오히려 김승연 회장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데도 검찰이 주요 피해자 2명을 법정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기류는 검찰과 김승연 회장측이 다투는 부분이 보복폭행 혐의의 유ㆍ무죄가 아닌 <양형문제>라

는 점에 주목하면 해석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김승연 회장측은 보복폭행 사실을 시인하되 폭행 당시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이자는 소송전

략을 세웠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출한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데 모두 동의했다.

굳이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했다가 피해자들이 공개된 법정에서 김승연 회장 등의 폭행당시 상황을 적나라하

게 증언하면 비판적인 여론에 또 한번 노출되는 셈이고 재판부의 양형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끌날수록 좋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로 김승연 회장의 핵심 공소사실인 형법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혐의는 흉기를 휴대한 채 손으로 폭행

을 했어도 죄가 성립되며 흉기로 때렸는지는 양형에만 참작되는 요소이다.

첫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이 “흉기 등 사용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때린 건 아니고 겁만 

주었다”는 모호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상 양형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

반대로 김승연 회장 등의 범행 시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유리한 입지를 갖춘 검찰은 법정에서 보복

폭행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더 보여주고 무거운 형량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좀 더 하는 것

이 유리하다.

검찰이 최근 진술을 확보한 보복폭행 피해자 조모씨 관련부분을 공소장에 추가하고 법정에서 김승연 회장에

게 신문하려 한 것도 비슷한 전략으로 읽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사실을 시인한 김승연 회장 같은 피고인이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하

고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도 논쟁

거리라는 견해가 나온다.

단죄돼야 할 피고인의 죄질을 명확히 드러내야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다

면 더 이상 여론재판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는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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